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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부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 

제출 가능한 서류 

개요 
일부의 경우,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Washington Healthplanfinder™에 귀하의 가족에 대한 
추가 확인 정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귀하의 신청서를 체크하는 시스템에서 귀하의 일부 
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. 아래 섹션을 통해 Washington 
Healthplanfinder에 제출 가능한 서류 유형 전체 목록을 확인해주십시오. 
 
 
목차 
개요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1 

소득 및 공제 증빙서류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2 

합법적 거주 증명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4 

시민권 및 미국 국적 증명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1 

다른 건강보험 미가입 증빙 자료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3 

비수감 상태 증명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4 

사회보장번호 증명(Proof of Social Security number, SSN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5 

부족민 증명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5 
 
 
 
 
 

2024년 11월 업데이트 



조건부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 제출 가능한 서류 – 11/2024 

 

2  

소득 및 공제 증빙서류 
근로소득 - 비자영업자 급여 

• 급여명세서. 다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 

o 해당 개인의 성명 또는 해당 개인과 연관지을 수 있는 기타 식별 정보.  

o 소득 금액. 

o 급여 지급일을 포함한 급여 지급 기간 또는 빈도. 

o 연방/주 소득세 신고 양식 1040, 1040NR, 1040A, 1040EZ, 1040PC, 
1040X(전년도 원본 포함), Schedule EIt를 포함한 1040에는 해당 개인의 성명, 
소득 금액 및 과세 연도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. 

• 급여 및 세금 명세서(W-2 및/또는 1099, 1099 MISC, 1099G, 1099R, 1099SSA, 
1099DIV, 1099SS, 1099INT 포함). 

o 해당 개인의 성과 이름, 소득 금액, 연도 및 고용주 이름을 포함해야 
합니다(해당하는 경우). 

• 고용주 진술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. 

o 취업 중인 사람의 이름. 

o 고용주 서명 및 날짜. 

• 외국 소득, 급여명세서 또는 기타 서류. 

o 당일 달러 환율을 이용합니다. 

근로소득 - 자영업(농가 소득 포함) 
• 자영업 원장 서류(Schedule C, 최근 분기 또는 연간 손익계산서 또는 자영업 원장을 
사용할 수 있음). 

o 해당 개인의 성과 이름, 회사 이름, 소득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. 

o 자영업 원장은 원장이 적용되는 날짜 및 손익에 따른 순수익을 포함해야 합니다. 

• 1040 SE, Schedule C, F, 또는 SE 포함(자영업 소득용) 

• 1065 Schedule K1, Schedule E 포함. 

• 소득 신고서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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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모든 허용 비용에 대한 장부 기록 영수증. 

• 입출금내역서(개인 및 사업체) 및 말소수표. 

• 서명된 근무시간 기록표 및 급여 수령증, 직원이 있는 경우. 

• 최근 분기 또는 연간 손익계산서. 

불로소득 
• 연금 명세서. 

• 정부 또는 민간 지급처의 연금 분배 명세서. 

• 산재보험 내역서. 

• 이혼수당 및 법원 명령 지급 통지서를 포함한 합의금 및 보상금. 

• 선물 및 기여금 증빙자료. 

• 현금 또는 자산 상속 증빙자료. 

• 파업수당 및 기타 노조에서 제공한 급여 증빙자료. 

• 해당 개인이 가진 물건의 판매, 교환 또는 교체를 통해 받은 판매 영수증 또는 기타 현금 
수령 증빙자료. 

• 이자 및 배당금 계산서. 

• 대출금을 보여주는 대출내역서. 

• 로열티 수입 내역서 또는 1099-MISC. 

• 보너스/인센티브 지급 증빙자료(예치금을 보여주는 입출금내역서 등). 

• 퇴직금 증빙자료. 

• 병가 급여를 표시한 급여명세서. 

• 지연 보상 지급서, 보증금 또는 기타 증빙자료. 

• 체당금/보조금을 표시한 급여명세서. 

• 휴가 급여를 표시한 급여명세서. 

• 잔여 소득 증빙자료. 

• 출장/업무 경비 지급서, 보증금 또는 기타 증빙자료. 

• 사회보장행정국 명세서(사회보장 급여 지급서) 

o 퇴직, 유족장애보험(RSDI), 사회보장 퇴직, 사회보장 장애보험(SSDI). 

o 성과 이름, 수당 금액, 지급 빈도를 포함해야 합니다. 

• 실업수당 지급서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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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해당 개인의 성과 이름, 지급처/기관, 수당 금액, 기간(해당하는 경우 시작일 및 
종료일)을 포함해야 합니다. 

 
위 항목 중 이용 가능한 것이 없다면 https://www.wahealthplanfinder.org/content/dam/wahbe-
assets/materials/exception-to-verification-for-
income/HBE_NC_022024_EN_Exception_To_Eligibility_Income_Form.pdf에서 특수상황(Special 
Circumstances) 양식의 자격 확인 예외(Exception to Eligibility Verification)를 확인할 수 
있습니다. 
 

합법적 거주 증명 

합법적 영주권자(LPR/그린카드 소지자) 

• 영주권 또는“Green Card”(그린카드)(I-551). 

• Temporary I-551 스탬프 또는 양식 I-94/I-94A 또는 외국 여권. 

• 기계 판독 이민 비자, 임시 I-551 언어 포함. 

• 재입국 허가증(I-327). 

• 출입국 기록(I-94)(LPR 입국 스탬프 표시). 

• 외국 여권의 출입국 기록(I-94) (LPR 입국 스탬프 표시). 

• 국토안보부(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, DHS), 이민항소위원회(Board of 
Immigration Appeals) 명령 또는 이민판사의 등록 허가, 추방 유예, 추방 또는 조정 취소. 

• Form I-90 LPR 교체 카드 신청 제출을 표시하는 USCIS 수령증. 

망명자 – 고용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14세 미만인 자에 한함  

• 출입국 기록(I-94)(망명 허가, “망명자” 또는 “§208”을 표시한 스탬프). 
• 외국 여권 출입국 기록(I-94)(망명 허가, “망명자” 또는 “§208”을 표시한 스탬프). 
• USCIS, DHS, 이민판사, 이민항소위원회, 연방 법원의 망명 허가 명령. 
• 고용 승인 서류(카드)(I-766)(주석 “A5”). 
• 난민 여행 증명서(I-571). 
• 영주권, “Green Card”( 그린카드)(I-551)(주석 “AS1,” “AS2,” “AS3,” “AS4,” “AS5,” 

“AS6,” “AS7” “AS8,” “GA6,” “GA7,” “GA8”). 
o 참고: I-551 주석은 망명자의 5년 의무 기간 면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LPR 
조정 전 지위를 표시합니다. 
 

https://www.wahealthplanfinder.org/content/dam/wahbe-assets/materials/exception-to-verification-for-income/HBE_NC_022024_EN_Exception_To_Eligibility_Income_Form.pdf
https://www.wahealthplanfinder.org/content/dam/wahbe-assets/materials/exception-to-verification-for-income/HBE_NC_022024_EN_Exception_To_Eligibility_Income_Form.pdf
https://www.wahealthplanfinder.org/content/dam/wahbe-assets/materials/exception-to-verification-for-income/HBE_NC_022024_EN_Exception_To_Eligibility_Income_Form.pdf
https://www.healthcare.gov/downloads/permanent-resident-green-card.pdf
https://www.healthcare.gov/downloads/temporary-i-551-stamp.pdf
https://www.healthcare.gov/downloads/machine-readable-immigrant-visa.pdf
https://www.healthcare.gov/downloads/reentry-permit.pdf
https://www.healthcare.gov/downloads/arrival-departure-record.pdf
https://www.healthcare.gov/downloads/arrival-depature-record-in-foreign-passport.pdf
https://www.healthcare.gov/downloads/employment-authorization-card.pdf
https://www.healthcare.gov/downloads/refuge-travel-document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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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 

• 출입국 기록(I-94/I-94A)(“난민” 또는 “§207” 스탬프). 

• 고용 승인 서류(카드)(I-766)(주석 “A3”). 

• 난민 여행 증명서(I-571). 
• 영주권, “Green Card”( 그린카드)(I-551)(주석 “RE6,” “RE7,” “RE8,” 또는 “RE9”). 

o 참고: 주석은 난민의 5년 의무 기간 면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LPR 
조정 전 지위를 표시합니다. 

• 고용승인신청서(I-765) 또는 신청서 제출을 표시한 USCIS 수령증. 

1980년 전에 승인된 조건부 입국인(CE) 

참고: 이것은 1980년 난민법(Refugee Act) 전에 이용된 이민자 지위입니다. 대부분 일부 
CE 지위 유지를 통해 LPR로 조정되었습니다. 

• 출입국 기록(I-94/I-94A)(“조건부 입국인(conditional entrant)”, “난민-조건부 
입국인(refugee-conditional entrant)” “7차 우선권(Seventh Preference)”, 
“§203(a)(7)” 또는 “P7”로 지위 표시). 

• 고용 승인 서류(카드)(I-766)(주석 “A3”). 

• 영주권, “Green Card”( 그린카드)(I-551)(주석 “R86”). 

o 참고: 주석은 조건부 입국자의 5년 의무 기간 면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LPR 
조정 전 지위를 표시합니다. 

 

추방 유예를 승인받았거나 이민법 또는 고문방지협약(Convention Against 
Torture)에 따른 추방 보류를 받지 않은 개인 

이 정보는 고용 승인을 받은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. 

• 추방 보류를 표시한 서류(예: USCIS, DHS, 이민판사, 이민항소위원회 또는 연방 
법원에서 발급한 추방 보류 허가 명령). 

• 고용 승인 서류(카드)(I-766)(주석 “A10”). 

• 국토안보부(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) 발급 행정 명령 추방 보류. 

• 출입국 기록(I-94/I-94A)(“추방 보류(Withholding of Deportation),” “§243(h)” 또는 
“§241(b)(3)” 스탬프). 

• 난민 여행 증명서(I-571).

https://www.healthcare.gov/downloads/refuge-travel-document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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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이상 한시적 미국 입국이 허용된 개인 

• 출입국 기록(I-94/I-94A)(“입국 허가(parole)” 또는 “PIP” 또는 “212(d)(5)”나 기타 
입국 허가 지위를 표시한 표현이 담긴 스탬프). 

• 고용 승인 서류(카드)(I-766)(주석 “A4” 또는 “C11”). 

• 고용 승인 및 해외여행허가서(Employment Authorization and Advance Parole 
Card)(I-512)(연방규정집(Code of Federal Regulations) Title 8에 따른 
해외여행허가 사유를 주석으로 포함). 

• 1년 이상 여행허가를 승인한 이민판사의 통지 또는 법원 명령. 

쿠바 또는 아이티 입국자 

• 출입국 기록(I-94/I-94A)(“쿠바/아이티 입국자”(“Cuban/Haitian Entrant”)를 표시한 
스탬프 또는 “CU6,” “CU7,”이나 “CH6” 등을 포함하여 “§212(d)(5)에 따른 입국 허가”를 
표시한 기타 주석 - 1980년대 이후 사례가 적음). 

• 고용 승인 서류(카드)(I-766)(주석 “C8” 또는 “C11”). 

• 임시 I-551 스탬프(여권 또는 I-94/I-94A). 

• 영주권, “Green Card”( 그린카드)(I-551)(주석 “CU6,” “CU7,” “CU8”). 

o 참고: I-551 주석은 쿠바/아이티 입국자의 5년 의무 기간 면제에 대해서만 
적용되는 LPR 조정 전 지위를 표시합니다. 

• 망명 신청(Application for Asylum) 제출이나 미결 상태 및 보류를 표시한 수령증 
또는 통지서(I-589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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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이 인정된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 

미국 내에서 가정 내 배우자나 부모, 친척의 폭행이나 심각한 학대를 당했으며 
가정폭력방지법(Violence Against Women Act, VAWA)에 따라 다음에 대한 승인을 받았거나 
청원이 계류 중인 부모 및/또는 자녀나 아동: 
(1) 미국 시민의 배우자 또는 자녀 지위 
(2)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지위 
(3) 추방 유예 
(4) 추방 취소 

• 조치 통지서(I-797)(미결 “I-360” 참조). 

• 고용 승인 서류(카드)(I-766)(주석 “A10,” “C14,” “C9,” “C10,” “C14” 또는 “C31”). 
• I-485 “영주권 등록 또는 지위 조정 신청서(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

or Adjust Status)” 수령증 또는 기타 제출 증빙자료. 

• 이민법원의 추방 유예 신청서(Application for Suspension of Deportation, EOIR-40) 
또는 추방 취소 신청서(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Removal, EOIR-42) 수령증 등 
추방 유예 또는 추방 취소를 명시하는 기타 서류. 

• 배우자나 자녀의 지위를 보여주는 직계 가족(immediate relative, IR) 또는 2순위 
가족(second family preference, P-2)에 따른 I-130 비자 신청 수령증 또는 기타 제출 증빙. 

 

인신매매 피해자 및 그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 또는 부모 
또는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신청이 진행 중인 개인. 

• 난민 재정착실(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, ORR) 증명서. 

• 18세 미만인 경우 ORR 자격 결정서. 

• 미국 보건복지부(U.S.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) 인신매매 확인 
전화(Trafficking Verification Line)(866)-401-5510을 통해 확인된 인증 상태. 

• 고용 승인 서류(카드)(I-766)(주석 “A16,” “C25”). 

• 조치 통지서(I-797)(“CP,” “T-1” 또는“T 또는 U 
 비이민자 지위 연장” “승인 통지(Approval Notice)” “T-2,” “T-3,” “T-4,” “T-5,”). 

• 영주권, “Green Card”( 그린카드)(I-551)(주석 “ST6,” “ST7,” “ST8,” “ST9,” 또는 “ST0”). 

• 고용 승인 및 해외여행허가서(I-512)(해외여행 승인, “T-2,” “T-3,” “T-4,” “T-5,” 지위 
표시). 

• T-Visa 신청(I-914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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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방에서 인정한 인디언 부족 구성원 또는 캐나다 출생 아메리칸 인디언 

• 미국 원주민 부족 혈통에 대한 내무부(Department of Interior) 증명서 또는 기타 
인가 서류. 

• 캐나다 인디언부(Canadian Department of Indian Affairs) 서신, 캐나다 인디언 
보호구역에서 발급한 출생 기록 또는 세례 기록, 캐나다 출생 아메리칸 인디언이 1/2 
이상 아메리칸 인디언 혈통임을 명시하는 부족 또는 학교 기록 

취업 비자(H1, H-2A, H-2B) 학생 비자, U-비자, T-비자 및 기타 비자를 
포함한 비이민자 지위(비자 레터)를 가진 개인 

• 비이민자 학생 지위 자격 증명서(I-20) 학생 비자 지위(F-1 또는 F-2) 신청 증명. 

• 교환 방문자 지위 자격 증명서(DS2019), 교환 방문자 비자 지위(J-1 또는 J-2) 신청 증명. 

• 출입국 기록(I-94/I-94A)(U 비이민자 지위로 미국 입국을 표시) 외국 여권(비이민자 비자로 
미국 입국을 표시). 

• 조치 통지서(I-797)(“비이민자 지위 승인”, “비이민자 지위 연장/변경 신청 승인). 

• 고용 승인 서류(카드)(I-766)(비이민자 지위 표시). 

• Form I-918 제출 증빙. 

• Form I-102 또는 I-918 수령증. 

미크로네시아, 마샬제도 및 팔라우 시민 

• 출입국 기록(I-94/I-94A). 

• 외국 여권(“CFA/RMI,” “CFA/FSM” 또는 “CFA/PAL.” 주석 

• 고용 승인 서류(카드)(I-766)(주석 “A8”). 

합법적 임시 거주자 

• 고용 승인 서류(카드)(I-766)(주석 “A2”, 또는 “§210”, “§245A”에 따른 자격을 
표시하는 기타 증빙자료). 

• INA §245A(I-698)에 따라 임시 거주를 영주권으로 조정하는 신청서.

https://www.healthcare.gov/downloads/certificate-of-eligibility-for-nonimmigrant-student-status.pdf
https://www.healthcare.gov/downloads/certificate-of-eligibility-for-exchange-visitor-status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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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 보호 신분(TPS)을 가진 개인  
고용 승인을 받은 개인만 해당. 

• 고용 승인 서류(카드)(I-766)(주석 “A12”). 

• 조치 통지서(I-797)(TPS 신분 승인 표시). 

강제 출국 유예(Deferred Enforced Departure, DED) 허가를 받은 개인 

• 고용 승인 서류(카드)(I-766)(주석 “A11”). 

조치 연기 자격을 승인받은 개인 

• 조치 통지서(I-797)(“조치 연기” 자격 승인을 표시). 

• 고용 승인 서류(카드)(I-766)(주석 “C14” 또는 “C33”). 

가족 결합 수혜자 

• 조치 통지서(I-797)(“가족 결합 신청서”(I-817) 승인 명시). 

• 고용 승인 서류(카드)(I-766)(주석 “A13”). 

 

감독 명령을 받은 개인 - 고용 승인을 받은 개인만 해당 

• “감독 명령(Order of Supervision)”에 따른 석방을 명시한 통지서 또는 양식. 

• 고용 승인 서류(카드)(I-766). 

미국령 사모아 주민 

• 해당 개인이 미국령 사모아 주민이거나 거주자임을 명시한 서류. 

 

등록 신청인- 고용 승인을 받은 개인만 해당 

• I-485 “영주권 등록 또는 지위 조정 신청서(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
or Adjust Status)” 제출을 증명하는 수령증 또는 통지서 

• 고용 승인 서류(카드)(I-766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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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지위의 신청인: 

• 고용 승인을 포함한 임시 보호 신분(Temporary Protected Status, TPS)만. 

o “임시 보호 신분 신청서”(I-821) 제출이나 미결 상태 및 보류를 표시한 수령증 또는 
통지서. 

o 고용 승인 서류(카드)(I-766)(주석 “C19”). 

• LPR 지위 조정. 

o 조치 통지서(I-797)(사례 유형 “I-485 신청서...” “C9을 토대로 한 고용 승인 신청서 
수령증”을 포함한 ASC 지정 통지서). 

o 고용 승인 서류(카드)(I-766)(예: 주석 “C9” 또는 “C9P”). 

o 고용 승인 및 해외여행허가서(I-512)(지위 조정 신청인임을 명시하는 해외여행 
승인) 

o I-485 “영주권 등록 또는 지위 조정 신청서(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
Residence or Adjust Status)” 제출 또는 미결 상태를 보여주는 수령증. 

• 고용 승인을 포함한 IRCA 또는 LIFE 법에 따른 합법화, 

o 고용승인서(카드)(I-766)(주석 “INA §245A(I-687)에 따른 임시 거주 신청서”). 

o 외국 여권(“§245A 신청” 미결 상태를 명시하는 INS/DHS 공무원의 스탬프 또는 
작성문 포함) 

• 특별 이민 청소년 지위. 

o 조치 통지서(I-797)(“특별이민 청소년 승인 통지서(Special Immigrant 
Juvenile Approval Notice),” “환영서/I-485 승인(Welcome 
Notice/Approval of I-485),” 또는 “기타 SL6 조정 근거(Other Basis of 
Adjustment SL6)”). 

o 영주권, “Green Card”( 그린카드)(I-551)(코드 “SL6”). 

• 망명 또는 추방 유예, 고용 허가만 갖고 있거나 연령이 14세 미만인 고문방지협약(CAT) 
신청인 포함   

o 고용 승인 서류(카드)(I-766)(주석 “C8”). 

o 망명 신청(Application for Asylum) 제출이나 미결 상태 및 보류를 표시한 
수령증 또는 통지서(I-589). 

o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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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고용 승인만 받은 이민법 또는 고문방지협약(CAT)에 따른 추방 유예, 추방 보류. 

o 고용 승인을 받은 추방 취소, 추방 유예 

o Form EOIR-40, EOIR-42 또는 “추방 유예 또는 특별 규칙 추방 취소 
신청(Application for Suspension of Deportation or Special Rule 
Cancellation of Removal)”(I-881) 제출을 명시한 수령증 또는 통지서. 

o 고용 승인 서류(카드)(I-766). 

 

시민권 및 미국 국적 증명 

기본(독립) 시민권 증명 

• 미국 여권/미국 여권증(만료 후에도 유효) 

• 2024년 4월 현재 미시간, 미네소타, 뉴욕, 버몬트 및 워싱턴주에서만 제공된 Enhanced ID 
또는 운전면허증(“Enhanced”를 명시해야 함) 

• Nexus 카드(만료되지 않아야 함). 

• 미국 시민권 증명서. 

o INS form N-560. 

o INS form N-561. 

• 귀화증명서 

o INS 양식 N-550, N-570, N-578, 또는 N-565. 

• 연방에서 인정한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부족 발급 서류. 서류는 
개인의 이름을 명시하고 부족 가입, 등록, 소속을 확인해야 합니다. 서류에는 다음이 
포함됩니다. 

o 부족 가입증. 

o 인디언 혈통 증명서. 

o 부족 인구통계 서류. 

o 부족 편지지에 작성되고 부족 리더 서명이 기재된 서류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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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시민권 증명 

신청인이 위의 기본(독립) 증명이 없는 경우, 다음 열에서 각각 하나씩 선택한 두 건의 서류(2차 
증명)를 제출해야 합니다. 참고: 만료된 신원 서류도 신원 증빙자료로 허용됩니다. 

 

다음 서류 중 하나: 

• 미국 출생증명서  

• 영사관 해외 출생 신고서(FS-240, CRBA)  

• 출생 신고 증명서(DS-1350)  

• 해외 출생 증명서(FS-545)  

• 미국 시민 신분증(I-197 또는 이전 버전 I-179)  

• 북마리아나 카드(I-873)  

• 해당 개인의 이름과 미국 출생지를 명시한 
최종 입양 결정서  

• 1976년 6월 1일 전 고용을 명시한 미국 
공무원 고용 기록  

• 미국 출생지를 명시한 군 기록  

• 진료소, 병원, 의사, 산파 또는 기관에서 
발급하였으며 미국 출생지를 명시한 미국 의료 
기록  

• 미국 출생지를 명시한 미국 생명, 건강 또는 
기타 보험 기록  

• 미국에 기록된 미국 출생지를 명시한 종교 
기록  

• 아동의 이름과 미국 출생지를 명시한 학교 
기록  

• 미국 시민권 또는 미국 출생지를 명시한 연방 
또는 주 인구통계 기록  

• 자동 미국 시민권을 받은 외국 출생 입양 아동 
서류(IR3 또는 IH3) 

그리고 다음 서류 중 하나: 

사진 또는 이름, 연령, 인종, 신장, 체중, 눈 
색깔이나 주소 등 다른 정보를 포함한 서류  

• 주 또는 영토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또는 
연방이나 주, 지방 정부에서 발급한 ID 카드  

• 학교 신분증  

• 미국 군인 카드 또는 입대 기록 또는 군 
부양가족 신분증  

• 미국 해안경비대 상선 카드  

• 유권자 등록증  

• 진료소, 의사, 병원 또는 취학 전 또는 탁아소 
기록을 포함한 학교 기록(19세 미만 아동).  

• 고용주 ID,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위, 
결혼증명서, 이혼결정서, 집문서 등 본인의 
신원을 증명하는 일관된 정보를 담은 두 건의 
서류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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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개인 수수료 등록 영수증(INS Form G-711) 
• 제도적 외국인 확인(Systematic Alien 
Verification for Entitlements, SAVE) 또는 
기타 국토안보부에서 정한 절차의 시민 확인 
데이터 일치 

 

다른 건강보험 미가입 증빙 자료 

Medicare 가입 자격 없음을 증명하는 증빙 자료 

참고: 귀하에게 Medicare 자격이 있는 경우(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), 귀하는 세금공제 자격이 
인정되지 않습니다. 

• 귀하에게 더 이상 Medicare 혜택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Medicare 혜택 내역서. 
내역서에는 귀하의 마지막 Medicare 자격일을 포함해야 합니다. 

• 귀하의 Medicare 등록증(귀하에게 등록증이 있을 경우 더 이상 세금 공제 자격을 갖지 
못합니다). 

• 기타 건강보험 무자격 선언 양식(Declaration of Ineligibility for Other Health 
Insurance Coverage Form), HBE 13-010. 이 양식은 
https://www.wahealthplanfinder.org/content/dam/wahbe-
assets/materials/declaration-of-ineligibility-for-other-
coverage/HBE_NC_161219_Declaration_Of_Ineligibility_Form.pdf에서 확인할 수 
있습니다. 

건강보험개혁법(Affordable Care Act)은 귀하에게 Medicare 수혜 자격이 있을 경우, 귀하의 가입 
여부에 관계 없이 더 이상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명시합니다. 귀하에게 Medicare 
자격이 있고 세금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, 연말 귀하의 IRS 소득 신고 시 해당 세금 공제 금액을 
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. 

다른 공공 건강보험 미가입 증빙 자료 

• 귀하께서 다른 보험이 없음을 증명한 서명이 기재된 본인 증명서 

• 기타 건강보험 무자격 선언 양식(Declaration of Ineligibility for Other Health 
Insurance Coverage Form), HBE 13-010. 이 양식은  
https://www.wahealthplanfinder.org/content/dam/wahbe-
assets/materials/declaration-of-ineligibility-for-other-
coverage/HBE_NC_161219_Declaration_Of_Ineligibility_Form.pdf에서 확인할 수 
있습니다. 

https://www.wahealthplanfinder.org/content/dam/wahbe-assets/materials/declaration-of-ineligibility-for-other-coverage/HBE_NC_161219_Declaration_Of_Ineligibility_Form.pdf
https://www.wahealthplanfinder.org/content/dam/wahbe-assets/materials/declaration-of-ineligibility-for-other-coverage/HBE_NC_161219_Declaration_Of_Ineligibility_Form.pdf
https://www.wahealthplanfinder.org/content/dam/wahbe-assets/materials/declaration-of-ineligibility-for-other-coverage/HBE_NC_161219_Declaration_Of_Ineligibility_Form.pdf
https://www.wahealthplanfinder.org/content/dam/wahbe-assets/materials/declaration-of-ineligibility-for-other-coverage/HBE_NC_161219_Declaration_Of_Ineligibility_Form.pdf
https://www.wahealthplanfinder.org/content/dam/wahbe-assets/materials/declaration-of-ineligibility-for-other-coverage/HBE_NC_161219_Declaration_Of_Ineligibility_Form.pdf
https://www.wahealthplanfinder.org/content/dam/wahbe-assets/materials/declaration-of-ineligibility-for-other-coverage/HBE_NC_161219_Declaration_Of_Ineligibility_Form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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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가입 시작일 또는 종료일을 명시한 보험 약관 또는 카드 사본. 

• 건강보험 보장과 만료일을 확인하는 건강보험 내역서. 

• 보험사 종료 통지서 

• 만료일을 포함하여 이전의 건강보험 종료를 명시한 재향군인 관리국(Veterans 
Administration) 문서 

• 만료일을 포함하여 이전의 건강보험 종료를 명시한 평화봉사단(Peace Corps) 문서 

• 만료일을 포함하여 이전 보험의 종료를 확인하는 Washington Apple Health, 
Medicaid 또는 Children’s Health Insurance Program(CHIP) 서신 또는 확인서 

 

비수감 상태 증명 
• 기관 또는 교정부(Department of Corrections)의 공식 석방 서류. 

• 가석방 서류. 

•  https://www.wahealthplanfinder.org/content/dam/wahbe-assets/materials/proof-
of-non-
incarceration/HBE_NC_161219_Declaration_Of_Non_Incarceration_Form.pdf에서 
확인할 수 있는 수감 증명서 

• 만료되지 않은 주 ID, 운전면허증, 워크 ID, 미국 여권, 합법적 영주권(I-551) 또는 고용 승인 
카드(I-766). 

• 급여명세서. 

• 연방, 주 또는 지방 혜택 지급서. 

• 진료소, 의사 또는 병원 서비스 제공 기록. 

• 제공 혜택에 대한 의료비 청구 설명. 

• 학교 등록을 증명하는 학교 기록/일정(대학생용). 

• 거래 이력을 명시한 입출금 내역서 또는 신용카드 내역서(해당 개인의 이름만 표시, 공동 
계좌 불가). 

• 군 복무 기록. 

•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(해당 개인의 이름만 표시). 

• 임대(해당 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여야 함). 

•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이름과 출생일 및 주소를 포함한 부당 감금 
의심자의 서명된 공증 확인서. 

 

https://www.wahealthplanfinder.org/content/dam/wahbe-assets/materials/proof-of-non-incarceration/HBE_NC_161219_Declaration_Of_Non_Incarceration_Form.pdf
https://www.wahealthplanfinder.org/content/dam/wahbe-assets/materials/proof-of-non-incarceration/HBE_NC_161219_Declaration_Of_Non_Incarceration_Form.pdf
https://www.wahealthplanfinder.org/content/dam/wahbe-assets/materials/proof-of-non-incarceration/HBE_NC_161219_Declaration_Of_Non_Incarceration_Form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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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임대료 영수증(부당 감금 의심자의 이름만 표시). 

• 지역사회 내 거주자의 이름, 출생일, 주소, 전화번호, 부당 감금 의심자와의 관계, 해당 
개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명시한 진술서. 

사회보장번호 증명(Proof of Social Security number, 
SSN) 

• 사회보장카드 

• 세금 신고서 

• 귀하의 SSN을 포함한 사회보장 수당 또는 소득 명세서. 

• SSN 신청 미결. 

• 귀하의 SSN 자격 없음 또는 비근로 SSN 자격만 인정을 명시하여 사회보장국에서 보낸 
서신. 

• 인정된 종교적 거부에 따라 귀하의 SSN 거절을 명시한 서신. 

• 이름과 전체 SSN을 명시한 부족 가입. 

부족민 증명 
• 부족 등록/가입증(만료될 수 있음). 

• 개인의 가입을 증명한 부족의 원본 서류. 

• I-872 아메리칸 인디언 카드. 

•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/알래스카 원주민 부족 가입 또는 주주 서류. 

연방에서 인정한 부족 또는 인디언 사무국(Bureau of Indian Affairs)의 등록 또는 가입 서류. 부족 
레터헤드 또는 부족의 직인 및/또는 공식 서명이 포함된 등록/가입증이어야 합니다. 

o 알래스카 원주민 마을/부족 발급 서류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기업정착법(Alaska 
Native Corporation Settlement Act, ANCSA) 지역 또는 마을 기업에서 인정한 
주주 지위. 

• CDIB에 부족 등록 정보가 포함된 경우, 인디언 사무국 또는 부족에서 발급한 인디언 혈통 
증명서(Certificate of Degree of Indian Blood, CDIB) 

• 부족 가입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주주 지위를 승인하는 부족 면제를 승인하는 미국 
보건복지부(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, HHS) 서신 

• 1인 급여명세서 또는 신고서. 


